
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3 – 235호

차량 운행제한 위반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

도로법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 및 제117조(과태료)에 따른 체납 과태료에 

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)에 따라 과태료 

독촉(가산금)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주소불명, 

이사감, 수취인부재, 폐문부재,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

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23년  5월  24일 

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

1. 건  명 :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

2. 근  거 : 「도로법」 제77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, 「국세기본법」 

제11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 참조

4. 공고기간 : 2023. 5. 24. ～ 2023. 6. 7.

5. 납부 안내

   가. 납부 및 수납방법 : 납부 및 수납방법 :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

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,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

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   나.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에 상당

하는 중가산금(최대 75%까지 가산금)이 부과되고, 국세징수법 제24조(압류)

에 의거 재산(동산, 부동산, 금융자산, 유가증권 등) 압류하여 동법 제61조

(공매)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 재산 매각 처분을 통해 강제징수 조치를 

취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(☎062-970-6321)로 
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 공시송달 내역 1부.


